
시험장 건물은 금연 구역입니다.

●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신청한 시험장과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응시자 정보와 신분증에 명시된 정보가 다를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입실 완료 시간 전까지 시험실에 도착해야 함

●  시험시간 도중 퇴실 불가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으로 중도 퇴실 후,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

●  시험시간 도중 질병 등의 사유로 퇴실 및 재입실 시 복도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TOPIK Ⅱ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시험장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음

구  분 교시 영역 입실 완료 시작 종료 시험시간

TOPIK Ⅰ 1교시 듣기/읽기 09:20 까지 10:00 11:40
100분

(듣기 40분 / 읽기 60분)

TOPIK Ⅱ
1교시 듣기/쓰기 12:20 까지 13:00 14:50

110분
(듣기 60분 / 쓰기 50분)

2교시 읽기 15:10 까지 15:20 16:30 70분

시험 시간

사   례 처 벌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을 적는 행위
•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문제,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촬영, 음원 녹음, 기타 방법으로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자세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 참고

부정행위 처리 대상

●  응시자는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의 개인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지 불허 물품

▶   시험실 감독관이 통신기기나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할 것을 고지한 이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한국어능력시험 기본 운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조치되며, 1교시 시험 전 감독관에게 소지 
불허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응시자본인에게 있습니다.

Cell phone PDA Table PC / E-book Voice Recorder Bluetooth Earphone Electronic
Cigarettes

Smart Watch E-Dictionary Pen Dictionary
/ Scanner

Laptop iPAD

※ 여권을 제외한 모든 규정 신분증은 국내(대한민국)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 고등학생만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가.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 연장 신청 등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공공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 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단, 확인서에는 반드시 영문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단, 국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기능 등이 포함된 
학생증에 금융기관명,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허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 가능

규정 
신분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응시자 유의사항 -

●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의 전자우편주소(이메일)로 송달됩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은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korea.kr)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부정행위 처분은 전자문서로 진행되며, 전자문서는 적발된 자의 전자우편주소(이메일)로 송달됩니다.

부정행위 처분 안내

●  회   차 : 제95회

●  시 험 일 : 2024. 7. 14.(일)

●  성적발표 : 2024. 8. 22.(목) 15:00

●  성적확인 : www.topik.go.kr 

성적 발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복제·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배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문제 무단 배포 금지
●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하며, 감독관에게 수정테이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듣기평가 종료 후 답안지 작성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며,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듣기평가 시험
시간에 쓰기 문제를 풀거나 쓰기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